
공중이용시설

  

구분 대상 기준

실내공기질관리법
(소관부처 : 환경부)

모든 지하역사
지하도상가(연면적 2천㎡ 이상)
철도역사 대합실(연면적 2천㎡ 이상)
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(연면적 2천㎡ 이상)
항만시설 대합실(연면적 5천㎡ 이상)
공항시설 여객터미널(연면적 1천5백㎡ 이상)
도서관(연면적 3천㎡ 이상)
박물관 및 미술관(연면적 3천㎡ 이상)
의료기관(연면적 2천㎡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)
노인요양시설(연면적 1천㎡ 이상)
어린이집(연면적 430㎡ 이상)
어린이놀이시설(연면적 430㎡ 이상)
대규모점포(전통시장 제외)
지하장례식장(연면적 1천㎡ 이상)
옥내전시시설(연면적 2천㎡ 이상)
업무시설(연면적 3천㎡ 이상, 오피스텔 제외)
복합용도 건축물(연면적 2천㎡ 이상)
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 제외
실내공연장(객석 수 1천석 이상)
실내체육시설(관람석 수 1천석 이상)

다중이용업소법
(바닥면적의 합계가 
1천㎡ 이상인 것)

(소관부처 : 소방청)

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, 단란주점, 유흥주점
목욕장(찜질방), 산후조리원
안마시술소
영화영상관, 비디오감상실, 비디오소극장, 복합영상물제공업
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
노래연습장
가상체육시설업(스크린골프장)
학원
실내(권총)사격장
고시원, 화상대화‧전화방, 콜라텍, 수면방

시설물안전법
(소관부처 : 국토부)

교량(도로교량, 철도교량)(도로 외 설치된 3종 교량 제외)
터널(도로터널, 철도터널)(연장100m미만 3종 지하차도 제외)
옹벽 및 절토사면(공동구 제외)
하천(하구둑, 제방, 보),상･하수도(수문 및 통문, 배수펌프장 제외)
건축물(공동주택 제외)
항만(방파제, 파제제 및 호안, 계류시설)
갑문 제외

제3종시설물 등
(소관부처 : 국토부)

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 중 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
 「도로법」상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
 「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」상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
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
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 (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
철도터널로 한정)
주유소(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㎡ 이상인 시설)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 사업소(개별 사업장 면적 2천㎡ 이상)
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


